
석유제품, 기본관세율 3% 유지
기획재정부, 할당관세 48개 품목 발표 … LPG LNG는 1%p 인하

석유제품 및 LPG(액화석유가스) LNG(액화천연가스)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성격의 46개 품목이

2010년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.

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1년간 46개

품목이 할당관세율을 통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.

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%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

로 정부는 2009년 4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었다.

이에 따라 LNG와 LPG는 기본관세율이 3%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2% 관세율을 적용받고 휘발유, 등유, 경

유, 중유 등 석유제품은 기본관세율인 5%보다 낮은 3%가 유지된다.

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, 탄화규소, 탄소페이스트, 유리 광학용품등 7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

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.

재정부 관계자는 “업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운용되던 할당관세

적용기간을 2010년부터 1년 단위로 늘렸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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